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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권설정 승낙의뢰서
(수신_제3자 질권용)

1. 질권설정 예금현황

예금종류 예금주
(위탁자/수탁자) 계좌번호 금액주1) 만기일주2) 질권설정금액 변제기일주2)

주1) 정액적립식 적금 : 계약금액 / 거치식 예금, 자유적립식 적금 : 잔액

주2) 만기일과 변제기일 도래 전 질권실행을 위해서는 질권설정자(예금주)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귀행에 개설된 상기 예금(이자포함)에 대하여 질권자 앞 질권설정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며, 상기 내용을 설명 듣고 
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 ▶정기예금의 경우 만기시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질권자의 질권해지 통지 없이 동종의 예금으로 갱신하여 관리합니다.
 ▶예금의 만기 경과 후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일 도래 등으로 질권의 실행을 위하여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을 때에는
    예금주의 동의 없이 질권자 앞 질권설정된 예금을 지급합니다.

20         년        월        일

2. 질권설정 관련인

질권설정자
(예금주)

성명(업체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생년월일
(사업자등록번호)

연락처

주소

질권자

성명(업체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생년월일
(사업자등록번호)

연락처

주소

3. [선택] 예금의 만기갱신 동의

예금의 만기시 질권설정자(예금주) 단독으로 예금의 갱신 요청시 질권자의 「질권해지 통지서」 제출을 생략하고 
동일계좌번호로 예금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갱신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질권설정자(예금주) (인) 질권자 (인)


